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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방안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

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 1999년 6월 현재 ILO의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비준한 나

라는 101개국이고, ｢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비준한 나라는 41개

국이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부터이지만, 그 동안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

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 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

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김유배 2000:8) 

◦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저임금 계층이 양산되면

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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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임금 정의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통상적으

로 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으로 정의되는데, 국제

기구 또는 OECD 국가들이 정의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 정의하

고, 빈곤선(very low pay)을 ‘풀타임 중위임금의 1/2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OECD의 저임

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EU의 LoWER(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 네트워크)는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이상’, 중간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

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EUROSTAT는 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60% 미만’으로 정의하고, 영

국은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스페인은 ‘평균임금의 75% 미만’, 노르웨이는 

‘제조업 생산직 평균시급의 85%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독일은 저임금을 ‘풀타

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빈곤선을 ‘풀타임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정의하

고 있음. 

◦ [그림1]과 <표1>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의 저임금 수준과 저임금 계층 규

모를 계산한 결과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저임금은 물론 빈곤

선에도 못 미침.

- 둘째, 한국의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평균임금의 50%’는 OECD와 

EU의 저임금 기준에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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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과 저임금 계층 추정결과(2005년 8월 현재)

구분 정의 시 (원) 규모(%)

OECD(1997)
저임금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미만 4,338 28.4

빈곤선 풀타임 중위임금의 50% 미만 3,253 13.1

OECD(1998) 저임금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 6,140 48.3

EU LoWER 

저임금 중위임금의 2/3 미만 4,221 26.6

중간임금 중위임금의 2/3～3/2 미만 4,222～9,497 44.3

고임금 중위임금의 3/2 이상 9,498 29.1

EUROSTAT 저임금 중위임금의 60% 미만 3,799 19.3

영국 저임금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3,925 22.9

독일 
저임금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6,198 48.6

빈곤선 풀타임 평균임금의 50% 미만 4,132 25.4

한국

노동계 평균임금의 50% 4,089 24.7

학계일부 중위임금의 50% 3,166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2,840  8.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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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 계산 결과(2005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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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임금 계층

◦ EU의 LoWER 기준에 따라 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고임금을 ‘중위임금의 

3/2 이상’, 중간임금을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으로 정의하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2001년 23.1%에서 2005년 26.6%로 증가했고, 고임금 계

층은 2001년 27.1%에서 2005년 29.1%로 증가했으며, 중간임금 계층은 2001년 

49.8%에서 2005년 44.3%로 감소했음.

<표 2>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
(단  : %)

월임 총액 기 시간당임  기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EU의

LoWER

저임금 21.5 23.5 21.6 25.9 24.8 23.1 24.1 27.5 26.7 26.6

중간임금 54.0 51.5 48.9 46.5 45.5 49.8 49.4 45.4 45.6 44.3

고임금 24.6 25.1 29.5 27.6 29.7 27.1 26.5 27.1 27.7 29.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2005)에서 재인용

◦ 저임금 계층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6%, 기혼자가 70%, 가구주가 40%, 고졸이

하가 77%, 비정규직이 89%,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가 60%를 차지하고 있

음.(<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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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

12
6

23
3

27
.5

34
.3

55
.4

54
.1

10
0.
0

5.
3

4.
6

3.
2

3.
4

1.
6

대
학

이
상

재
학

중
10
9

14
3

26
2

25
0

59
2

18
.4

24
.2

44
.3

42
.2

10
0.
0

9.
0

8.
3

6.
6

6.
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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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저

임
금

 수
준

 및
 운

영
에

 대
한

 정
책

토
론

회

수
(천
명
)

비
율
(%
)

구
성
(%
)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학
력

무
학

91
11
2

15
0

14
6

18
0

50
.6

62
.2

83
.3

81
.1

10
0.
0

7.
5

6.
5

3.
8

4.
0

1.
2

중
졸

이
하

43
4

60
3

1,
29
6

1,
22
8

2,
47
2

17
.6

24
.4

52
.4

49
.7

10
0.
0

35
.8

34
.8

32
.6

33
.3

16
.5

고
졸

38
8

60
3

1,
59
7

1,
46
1

5,
81
7

6.
7

10
.4

27
.5

25
.1

10
0.
0

32
.0

34
.8

40
.1

39
.6

38
.9

전
문

대
졸

57
92

30
9

27
2

1,
86
5

3.
1

4.
9

16
.6

14
.6

10
0.
0

4.
7

5.
3

7.
8

7.
4

12
.5

대
졸

이
상

55
80

21
7

18
9

3,
78
6

1.
5

2.
1

5.
7

5.
0

10
0.
0

4.
5

4.
6

5.
5

5.
1

25
.3

가
구

주

관
계

가
구

주
52
7

72
7

1,
60
3

1,
48
9

8,
49
4

6.
2

8.
6

18
.9

17
.5

10
0.
0

43
.5

42
.0

40
.3

40
.3

56
.7

배
우

자
32
3

49
3

1,
20
4

1,
13
1

2,
80
9

11
.5

17
.6

42
.9

40
.3

10
0.
0

26
.7

28
.5

30
.3

30
.6

18
.8

기
타

가
구

원
36
2

51
2

1,
17
3

1,
07
2

3,
66
6

9.
9

14
.0

32
.0

29
.2

10
0.
0

29
.9

29
.6

29
.5

29
.0

24
.5

산
업

농
림

업
64

80
99

98
13
1

48
.9

61
.1

75
.6

74
.8

10
0.
0

5.
3

4.
6

2.
5

2.
7

0.
9

어
업

3
5

9
9

17
17
.6

29
.4

52
.9

52
.9

10
0.
0

0.
2

0.
3

0.
2

0.
2

0.
1

광
업

-
1

2
2

15
-

6.
7

13
.3

13
.3

10
0.
0

-
0.
1

0.
1

0.
1

0.
1

제
조

업
16
6

25
2

70
3

63
9

3,
51
9

4.
7

7.
2

20
.0

18
.2

10
0.
0

13
.7

14
.6

17
.7

17
.3

23
.5

전
기

가
스

수
도

사
업

1
1

6
5

68
1.
5

1.
5

8.
8

7.
4

10
0.
0

0.
1

0.
1

0.
2

0.
1

0.
5

건
설

업
71

10
5

27
6

25
8

1,
32
8

5.
3

7.
9

20
.8

19
.4

10
0.
0

5.
9

6.
1

6.
9

7.
0

8.
9

도
소

매
업

20
1

29
5

64
9

59
7

1,
85
1

10
.9

15
.9

35
.1

32
.3

10
0.
0

16
.6

17
.0

16
.3

16
.2

12
.4

숙
박

음
식

점
업

22
2

32
8

70
4

67
4

1,
11
5

19
.9

29
.4

63
.1

60
.4

10
0.
0

18
.3

18
.9

17
.7

18
.3

7.
4

운
수

업
28

45
13
3

12
0

64
7

4.
3

7.
0

20
.6

18
.5

10
0.
0

2.
3

2.
6

3.
3

3.
3

4.
3

통
신

업
7

12
31

28
24
2

2.
9

5.
0

12
.8

11
.6

10
0.
0

0.
6

0.
7

0.
8

0.
8

1.
6

금
융

보
험

업
5

14
43

37
69
1

0.
7

2.
0

6.
2

5.
4

10
0.
0

0.
4

0.
8

1.
1

1.
0

4.
6

부
동

산
임

대
업

66
89

15
0

14
2

31
6

20
.9

28
.2

47
.5

44
.9

10
0.
0

5.
4

5.
1

3.
8

3.
8

2.
1

사
업

서
비

스
업

13
1

18
0

38
5

35
9

1,
38
0

9.
5

13
.0

27
.9

26
.0

10
0.
0

10
.8

10
.4

9.
7

9.
7

9.
2

공
공

행
정

37
51

10
9

10
6

78
0

4.
7

6.
5

14
.0

13
.6

10
0.
0

3.
1

2.
9

2.
7

2.
9

5.
2



최
저

임
금

 수
준

 평
가

와
 개

선
방

안
 

9

수
(천
명
)

비
율
(%
)

구
성
(%
)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산
업

교
육

서
비

스
업

30
46

16
9

15
1

1,
23
9

2.
4

3.
7

13
.6

12
.2

10
0.
0

2.
5

2.
7

4.
2

4.
1

8.
3

보
건

사
회

복
지

사
업

22
31

12
6

10
9

58
5

3.
8

5.
3

21
.5

18
.6

10
0.
0

1.
8

1.
8

3.
2

3.
0

3.
9

오
락

문
화

운
동

48
64

12
2

11
0

30
4

15
.8

21
.1

40
.1

36
.2

10
0.
0

4.
0

3.
7

3.
1

3.
0

2.
0

기
타

서
비

스
업

75
94

19
6

18
2

59
1

12
.7

15
.9

33
.2

30
.8

10
0.
0

6.
2

5.
4

4.
9

4.
9

3.
9

가
사

서
비

스
업

35
41

64
62

12
1

28
.9

33
.9

52
.9

51
.2

10
0.
0

2.
9

2.
4

1.
6

1.
7

0.
8

국
제

외
국

기
관

-
-

2
2

26
-

-
7.
7

7.
7

10
0.
0

-
-

0.
1

0.
1

0.
2

직
종

의
원

관
리

자
1

1
3

3
26
1

0.
4

0.
4

1.
1

1.
1

10
0.
0

0.
1

0.
1

0.
1

0.
1

1.
7

전
문

가
12

21
78

63
1,
56
2

0.
8

1.
3

5.
0

4.
0

10
0.
0

1.
0

1.
2

2.
0

1.
7

10
.4

기
술

공
준

전
문

가
40

56
17
8

15
3

1,
68
3

2.
4

3.
3

10
.6

9.
1

10
0.
0

3.
3

3.
2

4.
5

4.
1

11
.2

사
무

직
70

11
6

38
6

33
1

3,
03
9

2.
3

3.
8

12
.7

10
.9

10
0.
0

5.
8

6.
7

9.
7

9.
0

20
.3

서
비

스
직

29
7

41
5

90
7

85
9

1,
62
1

18
.3

25
.6

56
.0

53
.0

10
0.
0

24
.5

24
.0

22
.8

23
.3

10
.8

판
매

직
12
7

19
3

42
1

39
2

1,
04
9

12
.1

18
.4

40
.1

37
.4

10
0.
0

10
.5

11
.1

10
.6

10
.6

7.
0

농
림

어
업

숙
련

직
18

23
36

34
59

30
.5

39
.0

61
.0

57
.6

10
0.
0

1.
5

1.
3

0.
9

0.
9

0.
4

기
능

직
86

12
4

35
6

32
8

1,
71
0

5.
0

7.
3

20
.8

19
.2

10
0.
0

7.
1

7.
2

8.
9

8.
9

11
.4

장
치

기
계

조
작

조
립

원
42

72
29
9

26
5

1,
75
3

2.
4

4.
1

17
.1

15
.1

10
0.
0

3.
5

4.
2

7.
5

7.
2

11
.7

단
순

노
무

직
52
0

71
0

1,
31
6

1,
26
4

2,
23
0

23
.3

31
.8

59
.0

56
.7

10
0.
0

42
.9

41
.0

33
.1

34
.2

14
.9

노
조

유
무

노
조

무
1,
14
7

1,
62
4

3,
65
3

3,
39
4

11
,4
89

10
.0

14
.1

31
.8

29
.5

10
0.
0

94
.6

93
.8

91
.8

91
.9

76
.8

노
조

유
65

10
7

32
7

29
7

3,
47
9

1.
9

3.
1

9.
4

8.
5

10
0.
0

5.
4

6.
2

8.
2

8.
0

23
.2

조
합

원
비

조
합

원
1,
19
4

1,
70
3

3,
87
2

3,
59
5

13
,2
08

9.
0

12
.9

29
.3

27
.2

10
0.
0

98
.5

98
.4

97
.3

97
.4

88
.2

조
합

원
19

28
10
8

96
1,
76
0

1.
1

1.
6

6.
1

5.
5

10
0.
0

1.
6

1.
6

2.
7

2.
6

11
.8

근
속

년
수

1년
미

만
88
2

1,
24
3

2,
61
5

2,
44
9

5,
88
0

15
.0

21
.1

44
.5

41
.6

10
0.
0

72
.8

71
.8

65
.7

66
.3

39
.3

1-
2년

미
만

14
4

21
3

54
3

50
3

2,
04
1

7.
1

10
.4

26
.6

24
.6

10
0.
0

11
.9

12
.3

13
.6

13
.6

13
.6



1
0 

최
저

임
금

 수
준

 및
 운

영
에

 대
한

 정
책

토
론

회

수
(천
명
)

비
율
(%
)

구
성
(%
)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최
임

E
U 임 계
층

평
균
임 5
0%
미
만

임 노
동
자 체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2,
84
0원

미
만

3,
10
0원

미
만

근
속

년
수

2-
3년

미
만

72
10
3

30
3

27
7

1,
35
4

5.
3

7.
6

22
.4

20
.5

10
0.
0

5.
9

6.
0

7.
6

7.
5

9.
0

3-
5년

미
만

54
85

24
8

22
4

1,
48
5

3.
6

5.
7

16
.7

15
.1

10
0.
0

4.
5

4.
9

6.
2

6.
1

9.
9

5-
10

년
미

만
45

63
19
5

17
1

1,
81
7

2.
5

3.
5

10
.7

9.
4

10
0.
0

3.
7

3.
6

4.
9

4.
6

12
.1

10
년

이
상

16
24

76
68

2,
39
2

0.
7

1.
0

3.
2

2.
8

10
0.
0

1.
3

1.
4

1.
9

1.
8

16
.0

고
용

형
태

정
규

직
55

91
44
4

37
1

6,
56
4

0.
8

1.
4

6.
8

5.
7

10
0.
0

4.
5

5.
3

11
.2

10
.0

43
.9

비
정

규
직

1,
15
8

1,
64
1

3,
53
6

3,
32
0

8,
40
4

13
.8

19
.5

42
.1

39
.5

10
0.
0

95
.5

94
.8

88
.9

89
.9

56
.1

고
용

형
태
2

임
시

근
로

1,
15
0

1,
62
9

3,
49
8

3,
28
4

8,
23
4

14
.0

19
.8

42
.5

39
.9

10
0.
0

94
.9

94
.1

87
.9

88
.9

55
.0

장
기

임
시

근
로

60
2

86
5

1,
93
5

1,
80
1

4,
43
1

13
.6

19
.5

43
.7

40
.6

10
0.
0

49
.7

50
.0

48
.6

48
.8

29
.6

기
간

제
근

로
54
8

76
4

1,
56
3

1,
48
2

3,
80
2

14
.4

20
.1

41
.1

39
.0

10
0.
0

45
.2

44
.1

39
.3

40
.1

25
.4

시
간

제
근

로
22
6

30
0

48
6

47
8

1,
04
4

21
.6

28
.7

46
.6

45
.8

10
0.
0

18
.6

17
.3

12
.2

12
.9

7.
0

호
출

근
로

16
9

21
9

36
6

35
4

71
8

23
.5

30
.5

51
.0

49
.3

10
0.
0

13
.9

12
.7

9.
2

9.
6

4.
8

특
수

고
용

형
태

49
72

16
1

15
0

63
3

7.
7

11
.4

25
.4

23
.7

10
0.
0

4.
0

4.
2

4.
0

4.
1

4.
2

파
견

근
로

10
14

37
33

11
8

8.
5

11
.9

31
.4

28
.0

10
0.
0

0.
8

0.
8

0.
9

0.
9

0.
8

용
역

근
로

87
12
2

24
1

23
3

43
0

20
.2

28
.4

56
.0

54
.2

10
0.
0

7.
2

7.
0

6.
1

6.
3

2.
9

가
내

근
로

69
78

93
90

14
0

49
.3

55
.7

66
.4

64
.3

10
0.
0

5.
7

4.
5

2.
3

2.
4

0.
9

종
사

상

지
위

상
용

10
1

15
5

67
1

57
5

7,
92
6

1.
3

2.
0

8.
5

7.
3

10
0.
0

8.
3

9.
0

16
.9

15
.6

53
.0

임
시

53
3

82
4

2,
04
4

1,
90
5

4,
87
9

10
.9

16
.9

41
.9

39
.0

10
0.
0

44
.0

47
.6

51
.4

51
.6

32
.6

일
용

57
9

75
2

1,
26
4

1,
21
1

2,
16
3

26
.8

34
.8

58
.4

56
.0

10
0.
0

47
.8

43
.4

31
.8

32
.8

14
.5

종
사

자

규
모

1-
4인

58
4

79
3

1,
51
7

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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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임금 계층 양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

◦ 저임금 계층 양산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그

림2] 참조)

양질의 일자리 괴 ↔ 비정규직- 임  일자리 증가

⇓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고용과 임  양극화 ↔ 소득층 생활난 가

⇓ ⇓

소득층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과 생활불안 가  
계층 간 화감 조성

↓ ↓ ↓ ↓

민간소비 축
내수기반 약화

인  자본 
축  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 하

←
노사 계 악화
생활범죄 증가

↓ ↓ ↓ ↓

경기침체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 성장 잠재력 훼손 ↔
사회경제  
갈등 확산

⇓ ⇓ ⇓

지속 인 경제성장 불가능, 민주주의 지지 기반 잠식, 사회통합 해 

<그림 2>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증가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 저임금 계층 양산, 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대처하려면 다양한 노동정책 수단을 강구

해야 함.

- (고용정책)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의료) 일

자리 확대

-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EITC 도입

- (노사관계) 초기업수준 노사관계 촉진(→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노동기본권

을!) + 산업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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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 연대임금정책, 연대복지정책 등

V. 최저임금 효과 

◦ OECD(1998)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

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저임

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

되고, 이보다 얼마간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도 간접효과(spillover effect) 때

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

득 불평등이 낮고 저임금 계층 비율도 낮다.

- 둘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 셋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

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EITC 등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국가 재정이 소

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제

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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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t(2001)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20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음.

- 첫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거나 고

용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특히 임금 

경직성은 남미 국가에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아니다. 

- 둘째,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더라도 최저임금 비율이 높

은 나라일수록 빈곤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가구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PC 2003)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1백만 저

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간접효과(spillover effect)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매우 작다. 

- 둘째,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

저임금 수혜자 집단에서 고용 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연소자들은 예외적

으로 미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청소년 노동시장은 주로 경기 싸이클 

영향을 받고 있다. 

- 셋째, 최저임금 도입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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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가. 완전경쟁시장                         나. 수요독점시장

<실증분석 결과>

◦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발견되지 않는다. 10대 연소자 고

용효과 논쟁 

- 80년대 : 부정적 효과 다수. But 실업률에는 영향 없음. 

- 90년대 : 부정적 효과 없고 때로는 긍정적 효과.

- 계속 논쟁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용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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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저임금 수준 평가

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1990년대에는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음. 

- 2005년에도 여전히 1989년 수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06년에 다시 하락할 전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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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임금총액

<그림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1) (단위 : %)

◦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경제활동인구조

사 38.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에 속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

비용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로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음.

1)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매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뒤 연간 평균값을 

계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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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
(단  : %)

1997년 2002년

최 임
(US $)

풀타임 임 풀타임 평균임 시간당
보수
비

최 임
(US $)

풀타임 
임

시간당
보수 비정액 여 임 총액 정액 여 임 총액

호주 5.9 58.4 38.0

벨기에 6.8 61.1 50.4 52.6 43.4 28.2 6.3 56.8 27.8

캐나다 4.5 39.6 35.7 27.5 4.4 41.9 27.4

체코 0.4 21.2 18.7

프랑스 6.6 68.5 57.4 55.3 46.3 38.3 6.5 62.1 37.4

그리스 2.7 30.5 2.6 38.5 30.7

헝가리 0.5 37.4 32.6

아일랜드 6.0 50.6 38.6

일본 4.9 39.7 30.8 34.9 27.1 25.7 5.3 32.3 27.9

룩셈부르크 7.2 36.4

네덜란드 6.4 55.9 49.4 51.1 45.2 30.8 6.7 47.5 30.9

뉴질랜드 4.1 47.4 45.6 41.0 39.4 37.9 3.7 52.9 43.0

폴란드 0.7 44.6 40.8

포르투갈 1.8 49.6 41.9 34.4 1.9 40.0 37.1

스페인 2.5 36.4 32.4 28.8 25.6 20.8 2.4 29.6 20.1

영국 6.3 44.7 35.0

미국 5.2 43.3 38.1 34.9 30.6 28.2 5.2 33.9 24.1

한국 1.1 30.6 24.4 27.4 21.5 13.4 1.8 38.0 20.1

자료 : 1997년은 OECD(1998), 2002년은 Low Pay Commission(2003). ‘제조업 생산직 시간당 보수 

비 최 임  비율’은 미국 노동성(2004) 자료에서 계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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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중위임금 제조업생산직시간당보수

자료 : 영국 Low Pay Commission(2003), 미국 노동성(2004)

<그림 4>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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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하면, 2003년 현재 미국은 

33.6%, 한국은 2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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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과 미국의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 (단위 : %)

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평균 임금인상률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조건 개선,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소득 분배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

균적인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함. 

-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1991년과 

1998년, 2001년과 2004～5년 다섯 해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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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그림 6>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과 평균임금인상률 비교 (단위 : %)

다.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

◦ 2005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3,100원) 수혜자는 52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3.5%)이고, 나머지 121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탈법적으로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2)

-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510원) 미달자가 2004

년 8월(85만 명)과 2005년 8월(84만 명)에 동일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

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840원) 미달자가 2004년 8월(128만 명)과 2005

년 8월(121만 명)에 동일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법정 최저임금 개선이 거의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말해줌.

2)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1.6%로 집계함.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8.1%)까지 포함

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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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
(단  : 천명, %)

법정 최 임

시간당 
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최
임
향
률
(%)

용
기간

시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99.9

～00.8
1600

1600원

미만
 530  4.2  426  3.2  310  2.3  264  1.9  202 1.4  194 1.3 

00.9

～01.8
1,865

1865원

미만
 760  6.0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1.8

01.9

～02.8
2,100

2100원

미만
1,104  8.7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2.0

02.9

～03.8
2,275

2275원

미만
1,331 10.5 1,025  7.9  823  6.0  689  4.9  534 3.7  541 3.6 0.8

03.9

～04.8
2,510

2510원

미만
1,880 14.9 1,528 11.6 1,256  9.2 1,052  7.4  849 5.8  836 5.6 2.5

04.9

～05.8
2,840

2840원

미만
2,183 16.5 1,854 13.6 1,531 10.8 1,280 8.8 1,212 8.1 3.0

05.9

～06.12
3,100

3100원

미만
1,732 11.6 3.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계산. 김유선(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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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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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 함과 동시에, 저임금 업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함.

Ⅶ. 최저임금 수준 개선방안

◦ <표 6>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최저임금 수준별로 

수혜자 수와 비율, 임금인상률(중위값 기준)과 직접임금비용,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효과를 계산한 결과임. 

<표 6>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과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
 

시간당
임
(원)

수혜자 직 임 비용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효과(%)
수
(천명)

비율
(%)

인상률
(%)

비율
(%)

연간비용1
(억원)

연간비용2
(억원)

법정

최저

임금

03.09～04.08 2,510 836   5.6 22.1 0.42  11,888  15,191 0.20～0.25 

04.09～05.08 2,840 1,212   8.1 23.3 0.69  19,882  24,957 0.33～0.42 

05.09～06.12 3,100 1,732 11.6 21.2 1.01  28,898  36,532 0.48～0.61 

중위임금 50% 3,166 1,790 12.0 23.7 1.10  31,618  39,787 0.52～0.66 

평균임금 40% 3,272 1,970 13.2 24.3 1.27  36,315  45,936 0.61～0.77 

평균임금 45% 3,680 2,753 18.4 27.9 2.08  59,397  75,233 0.99～1.25 

평균임금 50% 4,089 3,692 24.7 27.9 3.16  90,505 114,297 1.51～1.91 

중위임금  2/3 4,221 3,980 26.6 28.3 3.58 102,391 129,488 1.71～2.1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에서 계산

주 : 1) 연간 비용1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에서 추정한 연간 임 총액 286조원에 비

율을 곱해 구했고, 연간비용2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05년 피용자보수총액 362조원에 비율을 

곱해 구했음.

    2)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는 2005년 요소국민소득(피용자보수총액+ 업잉여)을 기 으로 개선

한 결과임.

- 첫째, 2005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840원) 미만을 일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0.69%(2.0～2.5조원)임. 수혜자는 121만 명(임금노동자

의 8.1%)이고, 이들의 임금은 평균 23.3%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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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3,100원) 미만을 

일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01%(2.9～3.7조원)임. 수혜

자는 173만 명(전체 노동자의 11.6%)이고, 임금은 평균 21.2% 인상됨. 그렇지만 

2005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 하던 사람들이 2005년 9월부터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인

상된 법정 최저임금의 실제 수혜자 수는 최대 52만 명(전체 노동자의 3.5%)이

고, 기업이 부담한 직접임금비용은 최대 0.32%(0.9～1.2조원)로 추정됨. 

- 셋째,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

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고, 법 개정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모

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자는 

369만 명(24.7%)이고, 기업이 부담할 직접임금비용은 3.16%(9.1～11.4조원)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은 2005년 기준 60.3%에서 61.8～62.2%로 1.5～1.9% 개선됨.

- 넷째, 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기준선으로 제기하는 ‘중위임금의 50%’는 현행 최

저임금 수준과 엇비슷하고, OECD 또는 EU가 저임금 기준으로 삼는 ‘중위임금

의 2/3’는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

◦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당장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평균임금

의 50%’로 하되, 1차년도는 평균임금의 40%, 2차년도는 평균임금의 45%, 3차년도

는 평균임금의 50%처럼 단계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수준 현실

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선전과 근로

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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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박 영 삼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노동자와의 대결에서 고용주들이 일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

지만, 보통의 임금을 - 최하급 노동의 임금까지도 - 상당한 기간 어떤 일정한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사람이 자기 노동에 의해 살아

가야 한다면 그의 임금은 적어도 자기를 유지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임금은 대

부분의 경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가족

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의 종족은 제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을 것

이다.” 

- 아담 스미스, ꡔ국부론ꡕ 제8장 ‘노동의 임금’ 중에서 -

1. 국제적 인권 규범으로서의 최저임금제도

◦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이 제출한 사실보고서(No. 16)를 정식으로 채택함.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

언’(1948)에 기초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실

현하기 위한 각 조항별 행동계획을 밝히면서 동 규약 제7조에서 규정한 “모든 노

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보수”가 의미하는 바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에관한조약’(제131조, 1970)과 ‘동일보수에관한조약’(제100조, 1951)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함.1)

1) Fact Sheet No.16 (Rev.1),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ited Nations. http://www.unhchr.ch/html/menu6/2/fs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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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립 헌장에서 사회불안의 해소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제공”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고, 1944

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한 사람의 빈곤은 모든 사람의 번영을 위협한다

(poverty anywhere constitutes a danger to prosperity everywhere)”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임금과 소득,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있어서 번영의 결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최저생활임금이 피고용자와 그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숭고한 의무로 인식한다”고 

천명함.2) 

◦ ILO는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928년 제11차 총회에서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제1조)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

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채택했고, 1951년 제34차 총회에

서는 농업노동자에 확대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 제99

호｣를 채택한데 이어 1970년 제53차 총회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확대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과 ｢최저임금결정 권고, 

제135호｣를 채택함. 제131호 협약은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48개국이 

비준한 상태임. 

◦ ILO의 협약과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협약 전문),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2) “The Conference recognizes the solemn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o further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programmes which will 

achieve: (d) policies in regard to wages and earnings, hours and other conditions of 

work calculated to ensure a just share of the fruits of progress to all, and a minimum 

living wage to all employed and in need of such protection;”(from 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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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목적이 있다(권고 제2조). 최저임금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

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권고 제1조).

2) 적용범위

최저임금제도는 가능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며(협약 제1조),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자의 수와 범주는 최소화해야 한다(권고 제4조). 적용대상 노

동자 범주를 정할 때는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합의 또는 충분

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협약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 임금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

할 수도 있고, 특정 노동자 범주별로 적용되는 여러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생계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그 결정을 전후하여 특정 노동자 범주별로 

일반 최저수준보다 높게 결정한 최저임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권고 제

5호).

3) 최저임금 결정제도

(1) 최저임금결정제도는 ⒜ 법령 ⒝ 권한 있는 관계기관의 결정 ⒞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 결정 ⒟ 노동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등 국내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권고 제6조). 

(2)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수립하거나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히 ⒜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의 설정과 적용 ⒝ 결정할 최저임금률 ⒞ 최저임금률의 수시 조정 

⒟ 최저임금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최저임금결정기관에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실행(권고 제7조)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

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협약 제4조 2호).

(3) 최저임금결정제도는 ⒜ 대등성에 기초한 참여를 원칙으로,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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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 및 노동자단체 대표, ⒝ 자국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는데 적임이라고 인

정되는 자로서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된 사람이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협약 제4

조 3호). 

4) 최저임금수준 결정기준 및 조정

(1)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할 때는 ⒜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 ⒝ 국내의 보편적 임금

수준 ⒞ 생계비와 그 변동 ⒟ 사회보장급여 ⒠ 다른 사회계층의 상대적 생활수준 

⒡ 경제개발의 요건, 생산성 수준, 높은 고용수준의 달성 및 유지 필요성을 포함하

는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제3조 및 권고 제3조). 

(2) 최저임금수준 결정기준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통

계와 기타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내 사정이 허용하는 한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

어야 한다(권고 제10조). 최저임금률은 생계비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고려하

여 수시로 조정되어야 한다(권고 제11조).

5)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

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협약 제2조).

(2)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의 자유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협약 제2

조),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자유로운 단

체교섭의 행사와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서는 아니된다(권고 전문).

6) 시행 감독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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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문맹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공표

⒝ 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갖춘, 잘 훈련된 감독관의 충분한 확보

⒞ 최저임금 관련규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

⒟ 법적 규정과 절차의 간소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여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부당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의 공동 노력

⒡ 부당한 처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협약 제5조 및 권고 제14

조)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와 최근 변화

1) 경과

◦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

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라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

었음.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노동부장관은 필

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1980년대 중반까

지 최저임금제는 실시되지 않았음. ILO 협약 제26호 내지 제131호를 비준한 나라

가 105개국에 이른 1986년 12월 31일에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

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됨. 

◦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

상으로 하므로(법 제3조), 최저임금법은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나 적용대상 사업장은 10인 이상(1990), 5인 이상

(1999) 등으로 단계적 확대 과정을 밟아왔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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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00년 10월 23일 법 개정 이후였음.3) 

◦ 이와 함께 2005년 5월 이전까지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장애자․수습생․

직업훈련생과 감시․단속적 근로자(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가 적용대상에서 제

외돼 있었으며,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

액의 90%로 감액 적용해왔음(법 제6조 제4항).

2005년 5월 이전 최저임금법 적용 및 제외 대상
 

용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3조①

용제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법 제3조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법 제3조②

다음 각호 

해당자로서 

노동부장관 

인가 받은 자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법 제7조
2. 3월 이내 수습 사용 중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7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영 제6조

감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법 제5조②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 즉 최저임금액의 90% 영 제3조

◦ 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 계층이 급증하면서 심화되는 

임금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 제도

의 개선 문제가 부각돼 왔음. 특히 여성과 중고령자, 젊은층 등 저임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설관리 부문의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자와 단시간(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제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법정최저임

3) 2000년 10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제2조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2005년 5월에야 삭제됨. ILO 제131호 협약을 비준한 것은 2001년 

12월 27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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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적용 

요구 등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됨.

◦ 한편 정부쪽에서도 2000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

준을 현실화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밝힌 이후 노동연구원4), 최저임금위원회5) 등의 조사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치

며 정부 입법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

호, 임금격차 해소 등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

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하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천방식의 개선, 적용대

상 확대, 적용시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음. 이와 함께 주당 노동시간단축

을 이유로 한 월 최저임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사

내하청․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을 악용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사업주 연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였음. 

◦ 이후 정부의 법개정안은 2005년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을 통해 발의되고 노동사

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연대>의 법개정 요구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

원을 통해 발의됐음. 

2) 2005년 주요 법개정 내용

◦ 2005년 5월 3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05. 8월 30

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05년 12월 30일에는 최저임금법

이 일부 재개정됨.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4)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3. 7.

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건의안 마련을 위한 노사공익 요구안｣,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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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기 :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함

- 1993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당해년도 9월 1일

∼다음 연도 8월 31일’로 시행돼 왔음. 이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익년도 임금교

섭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이후 시점

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임.

- 그러나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회계연도와 최저임금 적용

주기 간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

이 제기돼왔음. 

(2) 공익위원 위촉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법 제14조), 공

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시행령 제12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저

임금 노동자 대표의 참가보장, 공익위원 위촉기준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사단체의 추천과 교차투표를 거치도록 할 것을 주장해옴.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전공자로 제한했던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개선하여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추가하는 한편,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추가

-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득분배

율’이 추가됨. 

- ILO 협약 제131호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국내의 관행 및 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하고 적절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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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서 되어 있음. 

① 국내의 일반적인 임금수준, 생활비, 사회보장급부 및 다른 계층의 상대적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필요수준(needs)

② 경제발전의 요구조건, 생산성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 당초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국내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 및 ‘다른 계층의 상대적인 생활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법 개정 내용에는 포

함되지 않음. 

(4)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

- 법 개정 이전 감액적용 대상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

소근로자’로서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법 제5조제2항). 적용제외 대상은 양성

훈련자,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인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은 경우(법 제7조)

- 감액대상이었던 연소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

고,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수습근로자는 새롭게 

적용대상 포함됨. 이 중 수습근로자는 2005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 감액 

적용대상으로 구분됐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적용될 별도의 금액(감액 포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외국의 경우 연소자에 대한 감액규정이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는 적은

데 비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동등 

적용으로 변경됨. 

- 양성훈련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직자, 채용예정자 등 근로자가 아

닌 자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 또는 재직 

근로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됨. 훈련보조금 지급 및 생산성의 차이 등을 감안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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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적용배제보다는 감액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수급근로자란 시용근로자(試用勤勞 ) 즉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식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되는 자’로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임

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숙련과 생산성의 정도

를 감안하여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감액적용

을 고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의 적용제외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아 임금산정에 있어서 일

반근로자와 달리 적용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서도 적용제외 인가대상이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옴. 특히 이들은 대부분 임금형태에 

있어 포괄역산제(월고정급여에 법정수당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방식)를 취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대상자

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ECD국가 가운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2개국뿐임.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며 다만 근로의 

특성상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임. 감액적용의 비율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법 시행예정일인 2007년 1월 이전까지 대안이 마련돼야 함.

(5) 최저임금 위반시 원청사용자의 연대책임

- 2005년 5월 법개정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2차례 이상 도급’

인 경우로 규정돼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1단계 도급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

이 연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 

- 구체적인 요건은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

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경우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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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월액 저하 방지

- 최저임금 적용되는 도중에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한달 최저임금은 유지하도

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 부칙 제3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임

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

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

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서 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05년 7월부터 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시 최저임금 시급 2,840원이 월 641,480원(2,840×226시

간)에서 월 593,560원(2,840×209시간)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음. 법 개정으

로 월 641,48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됨.

- 그러나 2011년에 전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월액

의 감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2005년 9월 1일 이후 주40시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은 647,900원(3,100원×209시간)으로 주44시간 사업장의 

700,600원(3,100원×226시간)보다 낮고, 결국 최저임금 인상액은 6,060에 불과하

게 됨. 

(7) 법 위반시 처벌

- 법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병과가능”으로 상

향조정함. 

3. 앞으로의 제도적 과제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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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가 형성된 이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미룰 이

유가 없음.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

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

고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

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산정방식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정액급여) 대비 50%”이 가장 타당함.

◦ 2005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노조연맹(ETUC), 

주요국의 노총 대표들 및 회원국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국제회의에서도 

법정 최저임금의 설정기준으로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또는 50%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다시 제출됨.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부설연구소인 ETUI와 독일 경

제사회연구소(WSI), 프랑스 노동경제연구소(IRES), 스위스의 Denknetz 연구소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유럽 최저임금 정책에 관한 테제(Theses for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는 유럽차원에서 국가별 최저임금정책을 조정

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근 유럽연합에서 저임금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임금격차

가 확대되는 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199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바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가별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제안함. 이들은 적정 비율로는 

국가별 평균임금의 최소 60%를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이행기간에는 국가 평균임금의 50%를 도입할 것을 주장함. 

◦ 한편 이들은 ‘유럽차원의 최저임금제도’로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고 시차를 두고 국가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목표 설정과 회원국

들의 이행여부를 감독하하는 방안을 제시함.6) 

6) “As a target figure, all European countries should set their sights on a national 

minimum wage norm of at least 60% of the average national wage. As a short-term 

interim target, all countries should introduce a minimum norm corresponding to 50% of 

the average national wage.”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37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방안 구체화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초과

하고 있고 그 주된 직종인 아파트경비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월평균 15일 격일제로 

360시간 근무하면서 약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7)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기준 7.8%, 시급

액 기준 30.5%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음.8)

◦ 최저임금 적용 방안은 별도의 감액된 시급액으로 고시하는 방안과 월급으로 환산

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두 가지 모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어떻

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됨. 이와 함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돼 

지급하는 포괄역산제 임금형태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정

비되어야 함.

3) 초과운송수익금의 산입 배제

◦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생산고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지급제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하여지는 택시 사업장 등의 경우 그 일부 임금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음.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임금은 최저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함.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한정해야 함. 

◦ 이와 함께 일부 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대를 회피하

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정액급여로 포함시키는 등 최저

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이

미 지급되고 있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을 그 명칭․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최저임금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2003. 9, 24p.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시단속적 노동자 실태조사”, ꡔ월간 비정규노동ꡕ 200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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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 방지

◦ 2005년 법 개정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축 

전 근로시간에 단축 당시의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

으나, 최저임금 시급이 2종류의 근로시간 규정에 의해 차이나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노동시간단축과 시기별 최저임금의 적용 구분
 

종업원수 구분
2005년 2006년

7월 9월 1월 7월 12월

100인 

시급 2,840 3,100 3,100 3,100 3,100

소정노동시간 226 226 226 209 209

한달 최저임금 641,840 700,600 700,600 700,600 700,600

300인

시급 2,840 3,100 3,100 3,100 3,100

소정노동시간 209 209 209 209 209

한달 최저임금 641,840 647,900 647,900 647,900 647,900

주 :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단축됨. 100인 이상 사업체는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단축됨.

◦ 전사업장에 주40시간이 적용되는 2011년까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최저

임금 결정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상당히 고율로 

오르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결정과정 또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음. 그 결

과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큰 난제이자 파행의 원인이 될 것임. 

◦ 월단위 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최저임금

을 시급과 월급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두 가지 모두를 하회할 수 없도록 하는 방

안이 타당할 것임. 프랑스의 경우 오브리 2차법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월보조금(정부재정)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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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내노동법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

◦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가내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가내노동에 대한 규범 자체가 없어 비공식부문으로 분류되고 있

음.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대

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최저임금법 제3조).

◦ ILO 협약 제26호 제1조는 가내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으며 ILO 가내노동권고 제13조(1996)도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

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가내노

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급히 가내노동법을 제

정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공임)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

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6)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개선

◦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이에 공익위원을 노사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하여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

7) 기타 

◦ 경영계 일부에서 지역간의 경제력 및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전국 일률기준보다 더 하회하는 수준으로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 하향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편적인 최저임금 보장의 취지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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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금 산업이나 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하

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부문 조례나 산업별 노사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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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정책

박 형 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1. 머리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임

금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교섭력이 떨어지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가 위

협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빈곤으로 이

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통합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임금결정과정에 개

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임금의 최

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1894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대다수의 나라가 최저임금제

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0여년 넘게 계속된 논란 끝에 1986년에 최저임금법

을 제정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 4차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등 부분

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으나 제정 당시의 얼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바뀜에 따라 새로운 니즈(needs)와 변화

에 맞도록 최저임금법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법 개정의 

배경과 논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후 이번 법 개정

의 의의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44 최저임금 수준 및 운영에 대한 정책토론회

2. 개정 배경과 논의 경과

가. 개정 배경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영세업체와 대기업체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피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 질

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규모별(500인 이상/5~99인) 임금격차․노동소득분배율 추이>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임  금  격  차 1) 139.7% 133.7% 149.2% 159.8% 172.9%

노동소득분배율 2)  63.4%  61.9%  58.8%  58.2%  58.8%

자료출처 : 1)매월노동통계 각호, 2)한국은행국민계정 각년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최소화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

득분배율 등 거시적 변수도 고려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 용역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세 용역업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

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주기를 조정하고 하도급거

래 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논의 경과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는 2002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초로 공

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04.9)｣ 등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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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노사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

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04.6.16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노사대표 등 6 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3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제도개선위원회｣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같은 해 8.2 

제7차 전원회의에 보고하였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결과｣ 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 마련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노사단체 등과 논의하여 이견을 조정하

고 금년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3 개정법의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 분배율 추가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율 등 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적용대상 확대 

그 동안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적용하고, 훈련생, 수습 근로

자,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10% 감액 적용하여 왔으나, 연소 근로자의 대다수가 패밀리 레스토랑, 주유소 등 숙련

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감액 대상 근로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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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하였다.

훈련생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범주에 구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자, 재직근로자도 포함되므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습근로자도 적용대상으로 하되 수습근로자가 정규 근로자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 채용 후 3개월은 10%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 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근로의 특성을 이유로 적용에서 

제외하였던 감시․단속근로자도 최근 노동 강도가 세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매우 길므로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할 경우 급격한 임금 상승을 가져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적용하기로 하였다. 감액률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되면 그 최저임금은 그 해 9월1일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초에 적용될 경우 임금교섭의 기

준 지표로 작용하여 임금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임금교섭이 연중 분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초에 임금교섭을 

완료한 저임금 업체의 경우 9월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

금을 다시 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용주기를 1월1일부터 12월31일

로 변경하였다. 

라. 도급인에 대한 연대 책임

도급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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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한 이상 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제도, 도급인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의 최저임금마저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

이 초래되기도 한다.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

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3년 9월 근로기준

법을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시행 시

기는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시간단축 분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최저임

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

안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계없이 종전

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도록 하였다.

4. 글을 맺으면서

’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은 2002년 개선 논의를 시작한 이래 3년에 걸친 논란 끝에 개

정에 이르게 되었고 86년 법 제정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의 손질이 이루어졌다.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적용주기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를 넓히고 저임금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 만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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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를 근로

자보호법을 통해서 시정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노동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일선 사업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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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과 제도 등에 대한 의견

소 한 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장)

1.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 이를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 개선’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역할의 과도한 확대임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이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지역) 등은 최저임금제도를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

한선’,  ‘사회안전망(social satety net)’으로 활용하고, 중남미의 경우에서 경

제의 안정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거시경제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최저임금위원회, “OECD 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4. 4)

◦ 우리나라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대․중소기업간의 구조적인지불능력 

격차 확대 및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 등에 있음. 이

와같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

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득분배 개선 등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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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 발제문은 OECD 등의 기준을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ECD(1998)의 저임금 정의는 ‘상용직(year-round), 풀타임(Full-time) 

근로자의 중간소득의 2/3’으로서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직, 파트타임 근

로자를 포함하지 않아 저임금 기준이 과대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에 비교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과소평가가 불가피

◦ 또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시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가 다른 나

라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최소한의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 과 가

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됨.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너스 또는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국 가 명 최  임   산 입 임 

한    국 기본급 및 고정수당

일    본 모든 현물급여(단, 식사현물은 제외)

미    국
성과보너스(Incentive Pay), 숙박비(Accommodation and Meals), 팁, 기타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 

영    국
보너스,  성과급(Incentive Pay), 판매 수수료 등 실적과 관련된 지급액, 숙박비(총

액의 약 14%),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 등

프 랑 스 보너스, 팁, 커미션, 숙식비 등

캐 나 다 기본임금, 보너스, 출근수당, 공제액 등(주별로 차이가 있음)

네덜란드 주일급(Holiday Allowance), 숙식수당

뉴질랜드 근로계약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포르투갈
고정상여금(하계휴가, 성탄휴가 등 年2회), 숙박․식사 현물급여 평가액(50% 상

한), 변동성과 상여금은 노사협의에 따라 산입여부 결정

스 페 인 보너스

주 :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기본   고정수당을 산입한 것임.

자료 : 최 임 원회, ꡔOECD국가 최 임 제도 비교분석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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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전사업 평균 연간 400% 수준의 고정상여금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월

700,600원 최저임금(226시간 기준)은 실제로는 934,133원의 임금을 보장 해주는 

것과 같음(700,600원 + (700,600× 400% ÷ 12) = 934,133원)

- 이와같은 최저임금과 일반적 임금구조와의 괴리로 인해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수준

◦ 발제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p17)은 38.0%로 미국 

33.9%, 일본 32.3% 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협소한 범위와 경제력을 감

안할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부에 의하면 05. 9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율은 전체 근로자 기준 10.3%(적용 

근로자 1,503천명)으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번째로 높음(최저임금영향률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안)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

-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율 10.3%는 낮은 수준이 아님 멕시코

(17.6%), 프랑스(11.0%) 등보다는 낮지만, 포르투갈(6.2%), 미국(5.1%), 폴란드

(4.7%), 헝가리(3.8%), 네덜란드(3.7%) 등보다는 높은 수준임

◦ 발제문은 최저임금 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영향율 3.5%을 기준으로 해야함을 주장

하나 다른 국가에서도 최저임금 영향율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에의해 적용제외

나 감액되는 자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오히려 영향률 추정에 사용한 자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제약상 통상임금기

준 시간당임금이 아닌 평상 시간당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영향율을 추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영향률이 하향 편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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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능력 검토

◦ 우리나라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48.3%로 일부 유럽 복지선진국들을 제외

하고 미국(37.1%)보다 높고 일본(48.3%)과 같은 수준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환율(2004년 연평균) : 1$=1,143.72원, 1E=1,422.17원

국 가 명
1인당
GNI(’03)

시  간  당
최 임 액

달러환산
年최 임 /
1인당 GNI

비    고

한    국 $12,020 ￦2,840 $2.14 48.3%

일    본 $34,510 ￥665 $6.15 48.3% 전국 가중평균치

미    국 $37,610 $5.15 $5.15 37.1% 연방 최저임금

영    국 $28,350 ￡4.85 $8.89 85.0%

캐 나 다 $23,930 C$5.9～8.5 $4.54～6.54 51.5%～74.1% 주별 최저임금

스 위 스 $39,880 月CHF2,560 月$2,063 62.1%
숙박․식당업기준

(단체협약)

벨 기 에 $25,820 月E1,210 月$1,505 69.9%

포르투갈 $12,130 月E374.7 $459.5 45.5%

스 페 인 $16,990 월E513 월 $466 32.9%

핀 란 드 $27,010 月E926.4 月$1,152 51.2%

스 웨 덴 $28,840 月SEK12,625 月$1,721 71.6%
제조업기준

(단체협약)

네덜란드 $26,310 月E1,265 月$1,573 71.7%

중    국 $1,100
月495위안(북경)

月570위안(상해)

月$59.80

月$68.87

65.2%

75.1%

 심천특구

 월460～595위안

베 트 남 月21만동 月$14.56 $430 40.6%

자료 : 최 임 원회 ꡔ최 임  심의를 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분석ꡕ.

주 : 1인당 GNI 비 최 임 은 (시간당 최 임 액×226시간×12개월)/1인당 GNI로 계산한 것임. 

◦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부담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크게 저하

- 중소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은 ’99년 5.66%에서 04년 4.47%로 하락한 반면 대기업

은 7.38%에서 9.43%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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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추이(제조업)>
(단  : %)

’99 ’00 ’01 ’02 ’03 ’04

중소기업 5.66 5.44 4.86 5.01 4.56 4.47

대 기 업 7.38 8.21 6.03 7.54 8.16 9.43

자료 : 소기업 동조합 앙회, 소기업경 지표,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 분석, 각년도

◦ 반면, 생산성을 감안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의 1.5배 수준

＜대․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단  :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중소기업 61.27 60.02 62.23 63.84 63.49 65.25 64.50

대 기 업 40.66 35.85 42.68 46.11 39.70 40.43 34.95

주 : 노동소득분배율 = 부가가치 비 인건비 비  (인건비/부가가치 × 100)

자료 : 소기업 동조합 앙회, 소기업경 지표, 2004/한국은행, 기업경 분석, 2004

◦ 중소기업 종사자의 70%이상이 분포된 주요 제조업종의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4%

수준인데 임금증가율은 8.5%이어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음 

-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00년 16.6%, 01년 12.6%, 02년 8.3%, 03년 10.3%, 04

년 13.1%, 05년 9.2% 등 6년간 평균 11.7%가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킴

<중소기업 집중 주요업종 생산성증가율 및 임금인상률>
 

음식료 섬유
제
모피

고무
라
스틱

조립
속

기계
 장비

기
기계

상,
음향,
통신

평균

생산성증가율

(00～05. 3/4)
3.3 0.9 4.0 -1.9 1.4 4.4 4.4 17.2 4.2

임금인상률

(00～05)
7.4 8.2 10.5 7.5 6.3 8.3 9.5 10.1

8.5

11.7

(최저임금)

중소기업

종사자수
15만명 17만명 12만명 16만명 20만명 26만명 12.5만명 15만명 -

자료 : 기 , ꡔ 소기업 황ꡕ 2005. 노동부, ꡔ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ꡕ, 한국생산성본부, ꡔ생산성리뷰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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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노동비용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1990년의 노

동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2004년 우리나라는 311.6으로 일본의 174.7, 대만의 

155.1 등에 비해 무려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높은 임금 인상률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

종 사회보험은 노동비용 상승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여 국내 일자리 감소와 투자부진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짐

2. 최저임금제도 운영 및 정책

□ 최저임금 적용대상 

◦ 05년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양성

훈련생,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감액적용)으로 확대됨

-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대상

․ 기  업 : 근로자 1인이상 전 사업장

․ 근로자 : 모든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 동거의 친

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선박소유자 제외

․ 특례적용 

‥감액적용(10%) : 취업기간 6월 미만 18세미만 근로자, 수습근로자, 양성훈

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07. 1 시행)

‥적용제외 : 장애인(노동부 장관 인가)

◦ 우리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범위는 다른나라에 비해 넓고 경직적임

- 미국의 경우, 피용자 2인미만, 연간 매출 50만불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적

용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법제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행정․

전문직, 외판영업사원, 학생훈련생, 수습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계층에 대해 최저

임금 적용예외 대상을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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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특례적용하고 65세 이상은 산업별최저임

금보다 낮은 지역별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감액적용 연령기준이 21～23세에 달함

◦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10% 감액)으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이들의 고용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감시․단속근로자 중 시급 최저임금액 미만

자는 전체의 30.5%이며, 평균시급액은 법정최저임금액의 75% 수준

- 대부분 고령자이며 저학력 근로자로 구성된 감시단속직은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저임금 적용 및 10%의 비현실적인 감액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감소가 우려됨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시 기업의 추가임금부담액> 
(단  : 원)

용 상* 용시 액* 월환산액(363시간기 ***) 추가부담액(연간)

약 56만명 2,555 927,465 3,186억 2,724만

* 자료 : 앙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3년) 로 추정

** 최 임  2,840원 기    *** 감시단속  근로자의 월 실근로시간(정상361시간+할증4시간)

◦ 일반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취약계층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준 20%로 확대,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

금 감액적용,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액 결정 및 특례적용 범위 확

대 등 유연한 법제도 운영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대

◦ 고정상여금 등 실제 지급액을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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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산업 평균 고정상여금 지급비율은 400%수준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

수록 그 비율이 작으므로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고시액이 과도

하게 높아져서는 안됨

․4인이하 사업장의 연간 특별급여 비중은 월급여의 82.4%에 불과

◦ 영세사업장을 고려하여 고정상여금 포함비율을 100%수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

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방안 모색 필요 

□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 결정

◦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만 참여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여 최저

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소모적인 논쟁의 반복을 종결하고 최저임금 결정액

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높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 지불능력 등 지표추가

◦ 당초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이

었으나 05년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소득분배율’ 기준이 추가 됨

◦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공급자인 근로자 측면에만 치우치고 노동수요

자인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준거지표로 충분히 제시되지 못

하고 있음

- 기존의 ‘노동생산성’ 지표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고용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고려되기 어려움

- 실제로 ‘소득분배율’ 기준이 추가된 후 ’05. 9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 개

선분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최저임금인상률(레인지)가 공익위원 의견으로 제시되

는 등 인상률 결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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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용자의 지불능력,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경쟁력, 경제성장률 

등 노동공급 및 국민경제 측면의 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최저임금 

심의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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ꁲ 지정토론 3 ꁲ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 인 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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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 인 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문은 김유선 소장의 “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 방안” 과 박영삼 전 한국비정

규직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 김유선 소장의 “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 방안” 발제문은 국내와 국외 자료

를 포괄하는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비교분석 연구로서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이다. 

전체적인 기조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적용을 평균임금

의 1/2로 가자, 그리고 너무 급하다면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자는 것과, 둘째, 최

저임금 제외되거나 탈법적으로 적용제외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이하 대상이 많으므로 이

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두 가지의 기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유선 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현재 논문에서 비교되고 있

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수준 책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성격이 같은가는 확인될 필요

가 있다. 경활데이타는 비정규근로를 포함하는 가구조사 임금수준인데, 비교 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의 데이터는 어떤 성격과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밝히고 같은 성격과 구

성일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임금구조기본조사를 사용

할 경우에는 어떠한가? 왜 임금구조 기본조사는 이 번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둘째, 기준 측면을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위임금을 사용

하고 있다 (김유선 <표1>, 4p). 김유선 소장의 주장은 평균임금 50%를 사용하자는 것

인데, 중위임금 75%는 왜 안 되고 평균임금 50%는 왜 되는가? 문제는 선진국들의 최

저임금 기준이 왜 중위임금의 2/3, 평균임금의 75% 등으로 되고 있는가를 살펴서 논

리측면에서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재의 발제자 논리는 현실적 측면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적극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좀 더 다른 논리적 기준



64 최저임금 수준 및 운영에 대한 정책토론회

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셋째, 근로감독 강화 이전에 탈법적인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도

는 없는가? 사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설정되어도 주지 않는 기업은 아주 영세기업일 

것이므로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 강화라는 것으로 해결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박영삼 전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

향”에 대해서는 발제문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나뉘

어진다. 최저임금제도의 최근 변화부분은 최저임금제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 

변화양상과 배경을 잘 정리해 준 것으로서 아주 핵심을 잘 지적한 중요한 자료로 판단

된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박영삼 선생의 두 번째 부분인 제도적 개선 방안에 

국한 된다. 제도적 개선 방안중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하자는 

것과 주 44시간으로부터 주 40시간으로 변화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급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두 개로 요약된다. 

박영삼 선생의 제도 개선안중 핵심인 두 개에 대해서만 토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수준을 책정하자는 것은 앞의 김유선 소장의 경우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같은 검토의견이 제시되므로 김유선 소장에 대한 토론을 참조바란

다. 다만, 박영삼 선생의 주장인 평균임금 50%에는 EU에서 최근 EU 차원의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 책정안으로 내 놓은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것은 중요한 자료이

다. 그러나 EU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은, EU에서 

그러한 안을 내어놓은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즉 EU에 속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위임금’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많이 이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EU에서는 “평균임금의 50%”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는

지 그 논리를 찾아봐주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도 적용가

능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 44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함에 따라 시간급 3,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700,600원으로부터 647,900원으로 더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것이니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최저임금은 비록 근로시간이 40

시간으로 줄더라도 최저임금은 월급기준 700,600원을 고수할 수 있게 최저임금 시간

급을 조절하자는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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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낮아지는 것을 보전하자는 것은 근로시

간단축에 관한 전체적 논리상 월급이 낮아지지 않게 하자는 전제조건으로 판단할 때 

원칙론 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각론의 경우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간급으로 할 경우 월급으로의 소득보전은 근로시간단축

에 관한 법규정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명시적인 규

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보전해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

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은, 시간급 근로자라할지라도 월급으로 소득 수령하는 경우

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제, 시간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예전보다 더 낮아지

는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즉, 박영삼 선생의 시간급으로의 계산상 보전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의 수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고 실제 발생하는 경우

는 거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에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확률

이 적어도 1%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 것이 쟁점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노사

간에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시키는 공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다시 설명하면, 우

리나라의 정서상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도 시간급으로 따져 평소에 주던 월급보다 

4 내지 5만원 더 낮은 64만 8천원 정도를 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러한 경우는 수학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그

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한 후, 그러한 사안들이 명백히 상당한 비율로 일어나는 경

우에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우선된다고 판단된다. 확인 후 쟁점화해야 

하는 것이 공연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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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과 제도 개선

김 태 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1. 2005년 개정 최저임금법 내용과 한계

1) 개선 사항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추가 : 당초 정부가 포함시키려던 경제성장률, 고

용증가율은 제외돼 최저임금은 경제논리보다 사회적 보호의 측면이 강조됨. 

-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다음년도8월에서 1월～12월로 변경 : 공공부문 회계

연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9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이 인상분을 받지 

못하던 최저임금 위반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수습 노동자 적용 및 감시단속 노동자 적용제외에서 감액적용으로 변경 : 기존에 최

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수습사원 및 감시단속 노동자들에게 감액이나마 최저임

금이 적용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월정최저임금 보장 : 법정노동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

시간으로 단축된다는 이유로 월정 최저임금조차 삭감돼야 한다던 정부와 사용자의 

논리에 대해 입법 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 

- 최저임금 미달액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명문화 :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문제에 대

해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을 명문화하고 원사업자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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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과 과제

-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 법제화 기각 : 민주노총, 최저

임금연대와 민주노동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음. 환노위는 전체적으로 현행 최저임

금 수준이 낮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선할 사

항이지 법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기했음. 

- 공익위원 선출의 민주화 기각 : 앞으로도 공익위원 선출은 정부가 후보군을 제시하

는 방식을 통해 통제될 전망임. 다만, 단의원안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는데,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교수도 공익위원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10년 이상 노동연구소에서 근무한 경우 공익위원이 

될 수 있게 됐음. 

- 최저임금 미달액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요구 중 핵심사항 차기과제로 이월 : 하

도급 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경우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차기과제로 넘어가 이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 제한적 적용 확대 감시단속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최저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며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임금

체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각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면탈행위 규제 기각 : 최저임금 인상시 사용자가 탈법적으로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제재하고자 했으나 거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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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법 단병호의원안 조정식의원안 결과

가사사용인의 

적용 여부
적용제외 적용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수준

생계비, 유사노동

자의 임금, 노동생

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추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 법제화

소득분배율 추가 소득분배율 추가

최저임금 감액적

용 대상의 존치 

여부 및 그 대상

의 변경 여부

취업기간이 6개월

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의 노동

자

삭제

3개월 이하의 수

습 노동자, 감시단

속 노동자

3개월 이하의 수

습 노동자, 감시단

속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면탈행위의 

규제 여부

종전의 임금수준

을 저하 금지

명칭 ․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을 

변경해 최저임금

에 산입한 경우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명시

현행 유지

도급제 급여 노동

자(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실

효성 확보 방안

도급제에 따른 임

금의 일부 최저임

금 산입 제외

현행 유지

원청의 연대책임 

규정

직상수급인-하수

급인 연대책임

귀책사유가 있을

시 직상수급인-하

수급인 연대책임

귀책사유를 원사

업자가 일방적으

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

건비 단가에 의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원사업자가 하도

급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

저임금액에 미치

지 못하는 금액으

로 인하한 행위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의 

금지

월정 최저임금 

보장

기존 임금 저하 

금지

주당노동시간 단

축분 가운데 4시

간분의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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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법 단병호의원안 조정식의원안 결과

적용대상 제외 

폐지 여부

정신지체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

훈련자

폐지
수습노동자, 양성

훈련자 폐지

수급노동자, 양성

훈련자 폐지

최저임금 

적용시기

9월-다음년도 8

월
1-12월 1-12월 1-12월

공익위원 

선출방식

노동부장관이 제

청해 대통령이 위

촉

노사단체가 공익

위원 선출

시행령 개정을 통

해 공익위원 대상

을 사회학, 사회복

지학 전공자, 박사

학위소지자가 아

니더라도 노동연

구소 활동 10년 

경력자 포함

벌칙

6조의 1, 2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6조의 1, 2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

6조의 1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의 벌금

2. 최저임금 수준 및 제도 개선 과제

1) 최저임금 수준 :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수준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함. 발제에서 얘기되

듯이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ILO협약 전

문),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

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ILO권고 제2조). 최저임금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

분이 되어야 한다(ILO권고 제1조). 아울러 우리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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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

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함.

- 우리나라도 작년 법개정 과정에서 소득분배율이 추가되었으므로 저임금 축소와 소

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교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두 분의 발제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OECD 기준(상용직 중위임금의 2/3)이나 EU

의 LoWER(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 네트워크)기준(중위임금의 2/3 미만)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아울러 유럽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에서 상용

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기준선이 될 수 있을 것임. 

2) 월정 최저임금제 도입

- 박영삼 국장의 발제문에서 드러나듯이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결정해 법

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남음. 

-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 소득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위배하

게 됨.

- 이 문제는 법정 노동시간단축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매년 해당 노동

자에게 문제가 됨.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월환산액이 저하되면서 노동시간단

축이 완료되는 2011년이 되면 오히려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모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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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과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이같은 모순을 제거해야 함. 

3)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2005년 법개정으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

게 되었음.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가능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

에서 지극히 당연함.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

은 최저보다 못한 인간이란 차별적 대우에 다름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납금이라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명분

으로 하여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음.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최

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외의 개

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된 해석을 하고 이를 합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사납금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르고 그 금액이 불분명해 노동부의 해석

대로라면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택시 노동자의 경우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함.

4) 가내노동법 제정 문제

- 가내근로자에 대한 적용문제는 적용법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내노동법 제

정이 필요함.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이 모여 이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임. 특히 ILO 차원에서도 가내노동권고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가내근로자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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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방안 구체화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하기로 법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임. 

- 발제문은 감액 시급액 고시방안과 월급환산 적용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

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서 포괄역산제 임금형태라는 전근대적 임금형태를 

벋어나기 위해서도 10% 정도의 감액시급액 고시방안이 무난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포괄역산제 형태의 월급제를 용인할 경우 오히려 불법적 장시

간 노동을 국가기관이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6) 원청의 책임

- 2005년 5월 법개정시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

지 못한 경우 연대책임이 규정되었음. 그러나 그 요건은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

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

액으로 인하한 경우로 한정됨.

- 하도급 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경우도 원청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연대책임이 분명히 요건으로 규정되어야 함. 

7)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민주화

- 현재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에 의해

서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 그럼에도,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노사당사자로부터 신뢰도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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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음. 

- ILO 권고(제 30호)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인원수와 투표수가 동등한 대표로 구

성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동시에 중립자는 해당 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

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 대표자와 합의해 선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구 

- 사용자측은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만 참여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수준을 결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노, 사, 공익 3자 구조야말로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 구조임을 망각한 주장임. 문제의 핵심은 공익위원의 중립

성, 공평성임. 

8) 근로감독의 강화 

- 탈법적인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을 막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데 찬성함. 영세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뿐만 아니라 노,

사의 참여가 필요함.

- 노, 사가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해 명예근로감독관 형태로 참여하여 탈법적 저

임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사가 공동으로 켐페인을 전개하는 등 대

대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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